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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로 보는 2009년 계층별 감세규모 분석

[표1] 2009년 종합부동산세 감세 규모
인원 세액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2007 482,622 2조7671억 1조2611억 9170억 5890억

상위10% 48,262
1조9599억

(70.8%)

6196억

(49.1%)

7667억

(83.6%)

5735억

(97.4%)

2009 212,618 9677억 1946억 4413억 3318억

상위 10% 21,261
8292억

(85.7%)

996억

(51.2%)

3994억

(90.5%)

3302억

(99.5%)

*자료: 2008, 2010년 국세통계연보, (  )는 전체 대비 비중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

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까지 복지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 심지어 “부자한테 공짜 점심을 줄 필요

가 없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부자급식’으로 왜곡하기도 함.

-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계 신

년인사’에서 “대기업 그룹의 손자, 손녀는 자기 돈 내고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그런 사람들 손자 손녀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 줄 텐데 

5만원 내고 식비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것”이라고 복지

논쟁에 가세.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또한 지난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상

복지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는 해괴

한 논리를 전개함.

- 기득권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은 복지정책 왜곡에서 ‘세금폭탄’ 논리로 복지

정책 확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함.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공짜로 

포장한 세금폭탄, 국민 기만극”이라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은 이를 간

명하게 드러냄. 

-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상위2%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

세)를 ‘세금폭탄’으로 호도하여 실제 현 정부에서 이를 무력화시킨 사례를 

다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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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2007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48만 명을 대상

으로 2.76조 원을 부과함. 1인당 평균 570만원으로 과세 대상 48만 명은 

인구 대비 1%, 경제활동인구 대비로는 1.9%에 해당하는 수치. 

- 주목할 것은 부동산 보유 상위 계층 내에서도 자산집중도가 심각하여, 상

위10%인 4만8천명이 전체 세금의 70.8%를 납부함. 4만8천명은 인구 대

비 0.1%, 경제활동인구 대비 0.2%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1인당 평균 

4060만원을 납부함. 나머지 43만 명(90%)은 1인당 평균 223만원을 납부

한 셈.

- 2008년 11월 종부세 헌재 판결 이후 2009년 과세대상자는 21만 명으로 

2007년 대비 56% 감소. 세금은 2007년 대비 1조8천억(65%) 감소한 

9677억을 부과. 

- 2009년만 보면, 상위10%인 2.1만 명이 85.7%인 8300억을 납부. 상위

10%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불과 0.0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이 평균 

3900만원을 납부. 특히 상위10%는 전체 토지 대상 종부세의 90.5~99.5%

를 납부하였는데, 주택보다 토지의 집중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10%인 4만8천명(2007년)의 부동산 부자들은 2009년(4만2천명) 

8800억을 납부했는데, 이들이 전체 감세 혜택(1.8조)의 60%인 1조원, 1인

당 평균 2540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사실상 경제활동인구의 0.1~0.2%의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폭력적 언어를 통해 무력

화 됨. 

- 2005년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산층의 세금을 짜는 것은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

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1)

- 복지논쟁은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의 특성상, 세금 등 재원 확

보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세금폭탄’에서 보듯,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증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 하기 때문.

- 따라서 실제 세금을 계층별로 어떻게 납부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감세정

책으로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의 수혜를 입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2008년 이후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감세 규모에 대해 계층별로 구체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1) 경향신문(2010/1/18), ‘세금폭탄’ 녹슨 칼 다시 꺼낸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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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있었던 세제개편 결과, 정부는 전년대비 방

식으로 2008~2012년 5년 동안 총 33조 8,826억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

으로 전망.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를 기준년도 대비 방식으

로 전환할 경우 90조 1,533억원으로 늘어남.2)

- 그러나 극소수의 연구조차 전체적인 감세규모만을 추정할 뿐, 소득 계층별

로 감세혜택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음. 따라서 본문에서는 국세

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먼저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2009년에 2008년 대비 감세혜택이 계층적으로 어떻게 분배

되었는지를 주로 분석함.

- 주요 분석 세목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며, 세법개정

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의 변화를 과세표준에 따라 계층별로 

분석함.

2.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현 정부 들어 소득세법 개정은 2008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짐.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2009년과 2010년에 걸친 단계적인 소득세율 인

하를 추진함.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2009년 세법

개정에서는 최고세율 구간 인하 계획이 내년으로 유보된 상태.

구분
2008년 

소득

2009년

 소득
2010년 소득

소득세

과세표준 1200 만원 이하 8% 6% 6%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17% 16% 15%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26% 25%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35% 35% 35%(33%~2012년 예정)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이하 13% 11% 10%

과세표준 2억 초과 25% 22% 22%(20%~2012년 예정)

[표2] 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정부는 2008년 감세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과표 

1200 이하의 세율은 8%에서 6%로 감소하고, 1200~4600과 4600~8800

은 17%, 26%에서 각각 1%p 씩 인하됨. 이 밖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2) 국회 예산정책처(2009), 2008년 이후 세제 개편의 세수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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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율 변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변경 등 소득

공제 체계 또한 상당부분 조정함. 

- 그러나 2008년 12월 개정된 세법 중에서 가장 큰 세수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은 법인세율 인하임. 2009년 귀속분부터 과표 2억을 초과하는 법인세

의 세율이 25%에서 22%로 3%p 인하됨.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

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역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최고세율 인하는 

내년으로 유보된 상태.

- 2000년도만 해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각각 40%와 28%. 예정

대로 내년에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최고세율은 2000년 대비 각각 17.5%, 

28.6% 낮아지게 됨. 

■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득세 감세 효과 분석 

- 국회 예산정책처(2009)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09

년에 가구당 평균 2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3]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득수준별 감세 효과 분석    (단위:천원)  

경상소득
2008년 

가처분소득

2009년 

가처분소득

2010년 

가처분소득

전 체 33,056 31,428 31,667(+239) 31,732(+65) 

하위 10% 4,295 4,285 4,289(+4) 4,289(0) 

10~20% 10,197 10,104 10,134(+30) 10,134(0) 

20~30% 16,014 15,774 15,845(+71) 15,846(+1) 

30~40% 21,661 21,144 21,276(+132) 21,285(+9) 

40~50% 26,786 26,041 26,214(+173) 26,231(+17) 

50~60% 32,272 31,254 31,472(+218) 31,500(+28) 

60~70% 38,356 36,879 37,162(+283) 37,212(+50) 

70~80% 46,046 44,053 44,406(+353) 44,482(+76) 

80~90% 56,741 53,643 54,100(+457) 54,237(+137) 

상위 10% 85,870 78,438 79,162(+724) 79,513(+351) 

* 인용: 국회 예산정책처(2009), 2009년 세법개정안 분석; ( )는 전년대비 변화
- 위 분석에 따르면, 하위10% 가구는 현 정부 들어 단 4천원의 감세 혜택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상위10%는 2009년에만 72.4만원의 혜

택을 입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10%는 하위10%의 20배(가

처분소득 기준 18.3배)에 달하는데, 감세혜택은 180배에 달함.

- 가처분소득 대비 감세 규모를 보면, 2009년도에는 가구당 평균 0.76% 정

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하위10%는 0.09% 증가하는데 그쳤

지만, 상위10%는 0.9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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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분석 

■ 2009년 소득세 납부 현황 

- 2009년 기준 소득세 납부대상자는 1425만 명, 실제 과세대상자는 854만 

명. 전체 납부대상자의 40%인 570만 명은 소득공제 후 과세소득이 없는 

과세미달자에 해당함. 과세미달자는 2008년 600만 명(43%)에서 2009년 

570만 명으로 30만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과세대상 854만 명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1인당 소득 수준과 세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4] 소득10분위 별 1인당 총소득 및 납세 현황
1인당 총소득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인당 납세액

전체 납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 체

(850만)
3775만원 100% 150.9만원 100%

하위 10% 1411 3.7 1.15 0.08

10~20% 1632 4.3 3.69 0.24

20~30% 2003 5.3 7.04 0.46

30~40% 2427 6.4 11.8 0.78

40~50% 2819 7.4 17.8 1.18

50~60% 3287 8.7 26.6 1.77

60~70% 3875 10.3 47.9 3.18

70~80% 4656 12.3 113.9 7.56

80~90% 5861 15.5 250.1 16.61

상위 10% 9777 25.9 1027.4 68.12

* 자료: 2010 국세통계연보
- 전체 과세대상 854만 명의 1인당 평균 총급여소득은 3775만원이며, 평균 

납세액은 151만원.3) 

- 상위10%와 하위10%의 급여소득 차이는 6.93배에 달함. 그러나 이 자료

는 과세미달자(570만)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소득격차는 이보다 더욱 심각

함. 

- 소득세 결정세액을 보면, 하위10%는 1인당 평균 1.15만원을 납부. 이에 

3) 총급여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포함. 전체 납세대상자 1429.4만 명의 총급여소득은 
369.6조이며, 1인당 평균은 2585만원. 이 중 과세대상자(854만)의 1인당 총급여는 3775만
원, 과세미달자(753만)의 1인당 총급여는 829만원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세청의 근로소득
에는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의 급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수준에 대한 정확한 
지표로 사용하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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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위10%는 1027만원으로 하위10%의 893배에 달함. 상위10%가 전

체 소득세 납부액의 68%를 차지하였고, 상위20%까지 포함하면 85%에 달

함.

[표5] 과세표준 별 2009년 총소득 및 납세 현황                       
인원

과세대상

근로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854.1만 315.7조 121.3조 12.85조 10.59 4.07

과표 0~1200 538.1(63) 122.3(38.7) 24.17 0.67(5.2) 2.78 0.55

1200~4600 275.6(30.2) 143.9(45.6) 63.05 5.43(42.2) 8.61 3.77

4600~8800 32.38(3.8) 30.9(9.8) 19.13 2.87(22.3) 14.98 9.27

8800~ 8.04(0.9) 18.64(5.9) 14.98 3.89(30.0) 25.92 20.84

*자료: 2010 국세통계연보, ( )는 전체 대비 비중
- 현재 최고세율 35%의 과세표준은 8800만원인데, 이를 초과한 과세대상자

는 80,432명. 이는 전체 과세대상자의 0.94%에 해당하며,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납세대상자의 0.56%에 해당함.

- 과표 8800 초과는 총급여소득 369.5조(과세미달자 소득 포함)의 5.9%, 

전체 납세액의 30.2%를 차지. 평균 총급여는 2억3천으로 총급여 대비 소

득세는 20.85%, 1인당 평균 4800만원을 납부함.

- 다음 단계인 과표 4600만원까지를 포함하면, 404,237명으로 과세대상자

의 4.73%, 전체 납세대상자의 2.84%에 해당함. 1인당 총급여로 1억2천2

백을 벌었으며 평균 167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 실제 소득세율은 

13.6%. 과표 4600을 초과하는 전체 납세대상자의 2.8%가 총 소득세의 

52.3%를 납부.4)

 - 감세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과표 기준별로 2008년 소득 및 납세 현황

을 파악하면 아래와 같음.  

■ 2009년 계층별 감세 규모 분석 

4) 과표 4000~4600의 평균 총급여는 7712만원, 4600~6000의 평균 총급여는 8754만원
이므로, 과표 4600을 초과하려면 총급여가 대략 8000만원을 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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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과세표준 별 2008년 총소득 및 납세 현황
인원

과세대상

근로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798.1만 305.1조 118.0조 14.18 12.01 4.64

과표 0~1200 490.8(61.5) 116.0 22.5 0.89 3.95 0.77

1200~4600 266.4(33.4) 139.3 61.2 6.18 10.09 4.43

4600~8800 32.9(4.1) 31.3 19.5 3.16 16.21 10.08

8800~ 7.97(1.0) 18.4 14.8 3.95 26.69 21.48

- 2008년 14.18조에서 2009년 12.85조로 소득세 납부 총액은 9.4%(1.33

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 유효세율

(세액/과표)은 12%에서 2009년 10.6%로 1.4%p 감소. 과세소득을 기준으

로 할 경우, 소득세율은 4.64%에서 4.07%로 0.6%p 감소.

- 소득수준별로 유효세율 인하 폭을 살펴보면, 과표 1200 이하 계층은 

3.95%에서 2.78%로 1.2%p 감소. 과표 1200~4600 계층은 10.1%에서 

8.6%로 1.5%p 감소. 고소득인 4600~8800 계층은 16.2%에서 15%로 

1.2% 감소. 초고소득 계층은 26.7%에서 25.9%로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1200 이하 계층은 0.2조, 

1200~4600 계층은 0.75조, 4600~8800 계층은 0.3조, 8800 초과는 

0.06조 감소. 1200~4600 계층이 전체 감세 비중의 56%를 차지함.

- 그러나 이는 계층에 포함된 인원의 변화와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수 없

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득 계층별로 1인당 기준 감세 규모를 파악하면 

아래와 같음.

[표7] 2008년 1인당 소득 및 납세 현황(단위: 천원)
인원

1인당 평균 

과세소득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798.1 3822.7 1479.1 177.67 12.01 4.64
과표 0~1200 490.8(61.5) 2364.1 459.0 18.13 3.95 0.77

1200~4600 266.4(33.4) 5229.7 2297.7 231.98 10.09 4.43

4600~8800 32.9(4.1) 9525.8 5924.0 960.48 16.21 10.08

8800~ 7.97(1.0) 23074.0 18569.6 4956.08 26.6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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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8] 2009년 1인당 소득 및 납세 현황
인원

1인당 평균

과세소득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급여

전 체 854.12만 3697 1420 150.47 10.59 4.07
과표 0~1200 538.05 2273 449 12.47 2.78 0.55

1200~4600 275.64 5219 2287 196.96 8.61 3.77

4600~8800 32.38 9546 5907 885.16 14.99 9.27

8800~ 8.04 23168 18620 4830.66 25.94 20.84

   

- 2008년 대비 2009년은 1인당 평균 27.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200 이하는 5.7만원, 1200~4600은 35만원, 4600~8800은 75만원, 

8800 초과는 125.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초고소득층은 1200 이

하 계층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1인당 4.6배의 감소 혜택을 입음.

- 2008년 대비 2009년은 과세대상 인원이 7%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납세

인원 증가를 고려하여 감세규모를 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9] 인원 조정 2009년 소득세 감세 규모
인원(A)

2008년 

1인당 

납세액(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조정 후 

감세규모
비중

전 체 854.12만 177.67만 14.46만 12.852만 1.61조 100%
과표 0~1200 538.05 18.13 0.9755 0.671 0.30 18.6%

1200~4600 275.64 231.98 6.394 5.429 0.97 60.2%

4600~8800 32.38 960.48 3.11 2.866 0.24 14.9%

8800~ 8.04 4956.08 3.9846 3.886 0.1 6.2%

- 납세대상 인원 증가분을 조정하면, 실제 소득세 감소 규모는 1.61조로 나

타남. 즉 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변경 등 세제 상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2009년은 2008년 대비 1.61조 만큼 추가로 징세할 수 있었음.5)

- 과표 대비 납세액 또는 소득 대비 납세액이 2007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

여, 소득세 감소 규모를 추정하면 1.56~1.57조로 앞의 분석과 거의 차이

가 없음. 

- 전체 감세 비중은 1200 이하가 17~18%, 1200~4600 계층이 60%,  

4600~8800 계층이 15%, 8800 초과가 6~7%를 차지함. 고소득 계층은 

과세대상 인원의 3.7%, 0.9%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각각 

15%, 6~7%의 감세 비중은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님.

- 특히 2010년에는 과표 1200~4600 구간과 4600~8800 구간에서 추가로 

1%p 씩 세율이 인하된 사실을 고려하면, 2010년에 고소득층의 감세 비중

5) 2007년 대비 2009년의 소득세 감세 규모는 2.6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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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증가했을 것이 확실함. 또한 내년에 시행되기로 예정된 8800 초

과 구간에 대한 세율인하(35%→33%)는 전적으로 초고소득층에 해당된다

는 사실도 주목해야 함. 

[표10] 과세표준 기준 2009년 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과표(A)

2008년 

세액/과표(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121.32만 12.01만 14.41만 12.85만 1.56조 100%
과표 0~1200 24.17 3.95 0.954 0.67 0.28 17.9%

1200~4600 63.05 10.09 6.36 5.43 0.93 59.6%

4600~8800 19.13 16.21 3.10 2.87 0.23 14.7%

8800~ 14.98 26.69 3.998 3.89 0.11 7%

[표11] 과세소득 기준 2009년 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소득(A)

2008년 

세액/소득(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315.74만 4.64만 14.42만 12.85만 1.57조 100%
과표 0~1200 122.3(38.7) 0.77 0.94 0.67 0.27 17.2%

1200~4600 143.9(45.6) 4.43 6.37 5.43 0.94 59.9%

4600~8800 30.9(9.8) 10.08 3.11 2.87 0.24 15.3%

8800~ 18.64(5.9) 21.48 4.00 3.89 0.11 7%

 

3.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분석

■ 계층별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 2009년 기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497만 명

에 달함. 이 중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136.8만 명으로 27.5%, 확정신고 대

상인원은 360만 명. 신고 과정에서 과표가 0인 사업장이 72.3만 명으로 

총 과세미달 사업장은 209만 개로 전체 납세대상자의 42.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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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2009년 업종별 평균 소득금액(단위:억원)

[표12] 소득10분위별 2009년 종합소득 및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1인당 종합소득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인당 과표 1인당 세액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 체

(3,570,816)
2526.7만 100% 1867.0만 327.6만 100%

하위 10% 84.2 0.33 1.25 0.45 0.007

10~20% 313.4 1.24 49.6 2.3 0.2

20~30% 463.2 1.83 122.8 6.3 0.6

30~40% 631.4 2.50 204.7 10.8 1.1

40~50% 835.8 3.31 316.5 16.6 1.7

50~60% 1108.6 4.39 502.5 26.0 2.7

60~70% 1527.8 6.04 837.3 45.0 4.5

70~80% 2262.2 8.95 1417.1 100.9 7.6

80~90% 3856.2 15.26 2656.5 266.8 14.2

상위 10% 14184.6 56.14 12561.7 2801.2 67.2

- 위의 표는 확정신고 대상 357만을 대상으로 소득기준별 1인당 과세표준

과 납세액을 나타낸 것임. 종합소득 납세자는 1인당 평균 2527만원의 종

합소득(수입-비용)을 신고함. 이는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 3697만원의 

68% 수준에 불과함.

- 자영업자의 상하위 10%의 소득격차는 무려 170여 배 차이가 발생함. 상

위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 납세액은 67%를 차지. 이

에 비해 하위80%를 모두 합해도 소득 비중은 28.6%, 납세 비중은 18.4%

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 편중이 심각함. 

- 상위10%의 종합소득은 1.41억으로 급여소득자 상위10%(0.98억) 보다 

44% 높음. 자영업자의 최상위 소득이 높고, 소득격차가 심각한 것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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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이에서 비롯됨.

-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411만 신고 사업장의 평균 소

득금액은 1336만원에 불과. 대부분의 사업장 평균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밑돌지만, 의료업의 평균소득은 1.1억으로 압도적으로 높음.

 

■ 계층별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 분석

[표13] 2009년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인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357만 90.2조 66.7조 11.7조 17.48% 12.97%

과표 0~1200 257.0(72.0%) 19.8(22.0%) 7.5 0.37(3.2%) 4.97 1.89

1200~4600 70.0(19.6%) 23.1(26.8%) 16.3 1.54(13.2%) 9.46 6.67

4600~8800 17.0(4.8%) 12.8(14.2%) 10.6 1.57(13.4%) 14.77 12.21

8800~ 13.2(3.7%) 34.4(38.1%) 32.2 8.21(70.2%) 25.48 23.86

-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11.7조를 납부. 과표 8800 초과 초고소득층 

13만 명은 과세대상자의 3.7%, 전체 납세대상자의 2.6%에 불과함. 그러나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의 38%, 소득세의 70.2%를 차지함. 

[표14] 2008년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인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358.4만 85.1조 64.7조 11.73조 18.14% 13.78%

과표 0~1200 262.8 18.7 7.9 0.54 6.78 2.85

1200~4600 66.6 21.2 15.5 1.68 10.83 7.91

4600~8800 16.4 12.2 10.3 1.62 15.83 13.30

8800~ 12.7 32.9 31.0 7.89 25.46 23.96

- 2008년 대비 2009년 종합소득세는 11.7조로 불과 300억 감소하여 거의 

변함없음. 유효세율(세액/과표)은 평균적으로 0.66%p 감소하였고, 소득대

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0.8%p 감소.

- 소득 계층별로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1200 이하는 0.16조, 1200~4600

은 0.14조, 4600~8800은 0.06조 감소. 이에 비해 8800 초과는 0.3조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원 및 소득 변동에 따른 실제 감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소득세와 마

찬가지로 1인당 기준으로 바꾸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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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2008년 1인당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인원

1인당 평균 

종합소득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평균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358.4만 2373.7만 1804.1만 327.72만 18.14% 13.78%

과표 0~1200 262.8 713.2 300.6 20.38 6.78 2.85

1200~4600 66.6 3187.9 2330.4 252.29 10.83 7.91

4600~8800 16.4 7441.7 6257.2 990.23 15.83 13.30

8800~ 12.7 25985.0 24465.7 6228.0 25.46 23.96

[표16] 2009년 1인당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
인원

1인당 평균 

종합소득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결정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357만 2527.31만 1867.39만 327.77만 17.548% 12.97%

과표 0~1200 257.0 771.63 292.88 14.55 4.969 1.89

1200~4600 69.99 3306.61 2329.33 220.32 9.458 6.67

4600~8800 16.99 7555.62 6246.61 922.89 14.774 12.21

8800~ 13.18 26110.016) 24447.65 6229.89 25.482 23.86

- 소득 계층별로 1인당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1200 이하가 5.8만원, 

1200~4600이 32만원, 4600~8800이 67만원, 8800 초과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7] 인원 기준, 2009년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인원(A)

2008년 

1인당 

납세액(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357.1만 327.7만 12.18조 11.695조 0.485조 100%

과표 0~1200 257.0 20.378 0.524 0.374 0.15 31.2%

1200~4600 69.99 252.29 1.766 1.542 0.224 46.6%

4600~8800 16.99 990.23 1.682 1.568 0.114 23.7%

8800~ 13.18 6228 8.208 8.211 - 0%

- 2008년 대비 2009년은 과세대상 인원에서는 거의 변함없음. 2007년 1인

당 납세액, 과표,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감세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를 가정하여 감세 규모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6) 전체 평균 6.5% 증가에 비해, 초고소득층에서 1인당 종합소득이 2.60억에서 2.61억으로 
0.5%밖에 증가하지 않음. 원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2009년에 금융
위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득 감소로 추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07년 금융소
득 신고인원은 61,475명(9.74조)에서 2009년은 51,261명(8.79조)으로 줄어듦. 또한 신용
카드 등 세원 노출과 집중적 세무조사로 초고소득층의 감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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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과표 기준, 2009년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과표(A)

2008년 

세액/과표(

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66.7조 18.1% 12.15조 11.695조 0.455조 100%

과표 0~1200 7.527 6.778 0.51 0.374 0.14 30.7%

1200~4600 16.303 10.825 1.764 1.542 0.22 48.35%

4600~8800 10.613 15.825 1.68 1.568 0.112 24.6%

8800~ 32.222 25.456 8.202 8.211 - 0%

[표19] 종합소득 기준, 2009년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
2009년 

소득(A)

2008년 

소득/과표(

B)

A X B
2009년 실제 

납세액

인원 조정 

감세규모
비중

전 체 90.2조 13.8% 12.35조 11.695조 0.655조 100%

과표 0~1200 19.831 2.85 0.565 0.374 0.191 29.1%

1200~4600 23.143 7.91 1.83 1.542 0.288 44.0%

4600~8800 12.837 13.3 1.707 1.568 0.139 21.2%

8800~ 34.413 23.96 8.245 8.211 0.034 5.2%

- 과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감세 규모는 0.45~0.48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감세 규모는 대략 0.65조에 달함. 세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등 과세 

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실제 감세 규모의 정확한 추정은 과세소득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적당함.

- 따라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하면, 2009년에만 2008년 대비 실제 소

득세 감세 규모는 2.2조에 달함.7) 

4. 법인세 납부 현황과 감세 규모 분석

■ 소득 수준별 법인세 납부 현황

- 2009년 기준, 법인세 납부 대상 사업장은 419,420개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적자법인은 14만개로 전체의 34%에 달함. 흑자법인은 27.7만개로 과

세대상인 과세소득은 200조로 나타남.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204조에 비해 과세소득은 1.8% 정도 줄어

7) 200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9년 소득세는 2.6조 종합소득세는 0.9~1.1조가 감소하
여 소득세 총합은 2007년 대비 3.6조 감소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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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순소득 규모별 법인세 부담 현황(단위:억원)                                   

소득 규모별 법인 수 비중 과세소득 과세표준 총부담세 비중 실효세율

5000억 초과 48개 0.01% 706,194 634,056 131374 37.69% 20.7/18.6

1000~5000억 170 0.04 333,777 299,693 62756 18.01 20.9/18.8

500~1000억 195 0.05 136,199 120,139 25696 7.37 21.4/18.9

200~500 505 0.12 154,041 132,630 28273 8.11 21.3/18.4

100~200 811 0.19 113,588 99,614 21135 6.06 21.2/18.6

50~100 1489 0.36 104,501 90917 18118 5.20 19.9/17.3

20~50 3,819 0.91 118,277 102,292 19415 5.57 19.0/16.4

10~20 5,436 1.30 75,986 67237 11919 3.42 17.7/15.7

5~10 10,051 2.40 70,195 62149 9989 2.87 16.1/14.2

0~5 239,328 57.06 193,222 169707 18994 5.45 11.2/9.8

0이하 15,672 3.74 _ 10 45 0.01 _

흑자법인 합계 277,524 66.2

적자법인 141,896 33.8

총 법인수 419,420 100% 2,005,983 1,778,780 348,545 100% 19.6/17.4

* 실효세율=총부담세/과세표준, 총부담세/과세소득

든 것으로 나타남. 총납세액은 37.3조에서 34.8조로 전년대비 6.6% 감소.

- 2009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감소하여, 소득 감

소 대비 법인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흑자법인 27.7만개를 대상으로 과세소득 규모별 법인세 부담액을 나타내

면 아래 표와 같음.

- 2009년 기준, 전체 42만개 법인 중에서 48개(0.01%) 기업이 전체 과세소

득의 35%, 법인세 점유 비중은 37.7%를 차지함. 

- 과세소득 500억을 초과한 대기업 413개(0.1%)가 소득의 58.6%, 법인세 

점유 비중은 63.1%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별 소득(이윤) 격차가 심각함.

- 과세소득 100억을 초과한 대기업 1729개(0.4%)가 소득의 72%, 법인세의 

77.2%를 차지. 반면, 5억 미만 기업 38만개(적자기업 포함)는 법인수로는 

전체의 90.0%를 차지하지만, 법인세 비중은 5.5%에도 미치지 못함.

- 법인세율은 2008년 과표 2억을 기준으로 각각 11%, 25%에서 2009년 

11%, 22%로 인하되었음. 따라서 전체 법인 수의 0.1%에 불과한 400개 

대기업이 감세 혜택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현행 과표는 2억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되지만, 실제 기업 규모별로 어

떤 기업에게 감세혜택이 집중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과표를 좀 더 세분

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5000억, 500억, 100억, 10억, 2억으로 각각 

구분하여 흑자기업 27.7만개를 대상으로 소득과 세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

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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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과표기준 별 2009년 법인세 납부 현황
법인수(A) 과세소득 과세표준 총 납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277,524개 200.6조 177.9조 34.85조 19.6% 17.4%

과표 0~2억 231,955 26.1 9.3 1.01 10.9 3.7

2~100억 44,053 42.5 40.2 6.96 17.3 16.4

100~500 1147 24.1 23.2 4.93 21.2 20.4

500~5000억 325 43.0 41.8 8.83 21.1 20.5

5000억 초과 44 65.2 63.3 13.12 20.7 20.1

[표22] 과표기준별 2008년 법인세 납부 현황
법인수(A) 과세소득 과세표준 총 납세액 세액/과표 세액/소득

전 체 268,323개 204.35조 181.55조 37.31조 20.5% 18.3%

과표 0~2억 226,651 27.14 8.94 1.26 14.04 4.6

2~100억 40,089 40.37 38.60 7.30 18.92 18.1

100~500 1237 26.64 25.35 5.50 20.87 20.6

500~5000억 297 41.27 40.94 8.98 21.94 21.8

5000억 초과 49 68.93 67.72 14.26 21.05 20.7

-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유효세율(세액/과표)이 일반 대기업보다 낮은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가기 때문. 유효세율은 

2008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법인세 납부총액 37.3조에서 2009년에는 34.8조로 6.6%(2.45조) 

감소함. 이 중 과표 5000억 초과 대기업은 14.2조에서 13.1조로 1.14조 

감소하여 전체 감세 총액의 46.7%를 차지함. 상위 0.01% 대기업이 법인

세 점유 비중은 37.7%인데 감세 혜택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과표 2억 미만인 84%(22.7만개) 기업은 0.24조로 전체 감세 

비중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표23] 2009년 법인세 감세 규모
2008 납세 2009 납세 감세 규모 비중

전 체 37.31조 34.85조 2.45조 100%

과표 0~2억 1.26 1.01 0.24 9.9%

2~100억 7.30 6.96 0.34 13.9%

100~500 5.50 4.93 0.57 23.2%

500~5000억 8.98 8.83 0.15 6.2%

5000억 초과 14.26 13.12 1.14 46.6%

5. 결론 및 정책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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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OECD 30개국의 국민소득과 사회복지 비중(2005)

■ 경제력에 비해 형편없는 복지후진국

- 위 그림은 OECD 30개 국가의 2005년 기준, 1인당 순국민소득(NNI)8)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비교한 것임.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순국민

소득은 18385 달러로, OECD 평균 24925달러의 74%에 달함.

- 그러나 NNI 대비 사회복지비중은 8%로, OECD 평균 24.4%의 1/3 수준

에 불과함. 

- 우리나라와 필적할 만한 국가는 멕시코인데, 1인당 NNI가 9911달러로 우

리나라의 54%에 불과함. 1인당 NNI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는 뉴질랜

드(19677), 포르투갈(16227) 등의 국가인데, 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24.3%

와 18.2%로 우리보다 훨씬 높음. 따라서 추세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

복지 비중은 순국민소득 대비 22.5%로 14.5%p 상승해야 함. 

- OECD 평균 또는 추세선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서 복지지출

은 형편없는 복지후진국. 즉 국민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회 시스템의 열위로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

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결과, 2009년에만 2008년 대비 원천징수 소득세 

8) 순국민소득(Net National Income; NNI)은 국내총생산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요소소득을 더한 다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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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연도별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

1.6조, 종합소득세 0.5~0.6조, 법인세는 2.4조, 종합부동산세는 1.8조

(2007년 대비) 감소함. 이를 4대 세목만 모두 합해도 2009년에만 전년대

비 6.4조 감소함.

- 현 정부의 ‘감세’, ‘작은 정부’, ‘선별적 복지’는 OECD 국가에 비해서 형편

없는 복지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률 증가, ‘보편적 복지’ 등 

시대적 추세와 전혀 조응하지 못함.

-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확대로 GDP 대비 조세부

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 경기침체와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 비율은 오히려 하락함.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부담률은 26.5%에서 0.9%p 감소하였고, 조세부담률은 21%에서 1.2%p 

감소함.

■ 고소득․대기업 증세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양극화와 차별 해소해야

- 200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2.1만(경제활동인구 대비 0.08%)명이 

85.7%를 납부하였고 이들이 전체 감세의 60%인 1조원의 혜택을 입음.

- 소득세는 전체 납세대상자의 0.56%(과표 8800 초과)가 전체 소득세의 

30.2%를 납부. 전체 납세대상자의 2.84%(과표 4600 초과)가 소득세 비중 

52.5%를 차지함. 이들이 전체 소득세 감세의 21~22%를 차지함.

- 종합소득세는 전체 납세대상자의 2.6%(과표 8800초과)가 종합소득세의 

70.2%를 차지함.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세 감세의 5% 정도를 차지함.



국세통계로 보는 2009년 계층별 감세규모 분석

- 법인세는 전체 42만 개 법인의 0.01%인 48개 대기업이 총 법인세의 

37.7%를 차지함. 과세소득 100억을 초과한 대기업 1729개(0.4%)가 총 법

인세의 77.2%를 차지함. 이 중 과표 5000억 초과 44개 대기업의 법인세

는 14.2조에서 13.1조로 1.14조 감소하여 전체 감세 총액의 46.7%를 차

지함.

- 2010년 또한 과표 1200~4600 구간과 4600~8800 구간에서 추가로 

1%p 세율이 감소함. 내년 201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35%→33%)이 

2%p 인하되고, 법인세 최고세율(22%→20%) 역시 2%p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감세규모는 해마다 더욱 늘어나고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확대되는 누진세의 특성상, 전반적 감세와 증세

는 모두 상위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복지확대를 ‘세금폭탄’이

라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겁주는 것은 사교육 학원의 ‘공포

마케팅’ 상술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근거 없음.

- 종합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거품과 더불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보수 정치권과 언론의 ‘세금폭탄’ 공세가 실제 효과를 발휘

함.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거품’이 발생할 수 없고, 계층별 소득 및 

세금 납부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통한 복지

확대 반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내년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

율 인하를 폐기해야 함.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

제에도 전혀 부응하지 못한 조치임. 

- 오히려 고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실제 2004년 대

비 과표 8000만 이상 고소득자는 1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율 변화나 과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표24] 과표 기준 원천징수 고소득자 현황
합계 8000~1억 1~2억 2~3억 3~5억 5~10억 10억 초과

2004 41000명 17000 18000 3000 3000

2005 53037 22231 22626 4020 2531 1629

2006 68591 28626 29826 4991 3028 1519 601

2007 89197 36655 39435 6405 3665 2084 953

2008 100136 40755 44080 7555 4347 2463 936

2009 100391 39513 45085 7804 4739 2418 832

-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8000 초과 고소득자는 77,565명에서 150,36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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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94% 증가함. 이 중 2억~3억은 17,791명, 3~5억은 10,901명, 5~10억

은 5,890명, 10억 초과는 3,037명으로 나타남.

- 특히 현행 법인세는 과표 기준 2억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2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같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어 왔음.

- 실제 2008년 세제 개편에서 감세 규모가 가장 큰 분야가 법인세로 과표 

1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입음. 대기업에 이윤이 집

중되는 경제구조에 비추어, 과표와 세율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할 필

요가 있음.

- 즉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양극화를 시정하고, 보편적 복

지를 통해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지출을 전면 개편

해야 함.


